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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5권, 특별편 89D	정부 공보	불기 2561년(서기2018년) 4월 19일

공중보건부 공고
화장품 검문소(checkpoint) 지정에 관하여(4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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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 2558년(서기 2015년) 화장품법 제5조(1)항 및 제6조(9)항에 따른 권한에 따라, 공중보건부 장관은 화장품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제1조 공중보건부의 불기 2559년(서기 2016년) 11월 3일자의 화장품 검문소 지정에 관한 불기 2559년(서기 2016년) 공고 제1조에 (51)항 및 (52)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.
“(51) 사뭇쁘라깐 주, 민간항, 방콕 바지선 터미널 주식회사, 식품의약품 검문소
(52) 나라티왓 주, 탁바이 식품의약품 검문소”
제2조 본 공고는 정부 공보에 공고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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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 2561년(서기 2018년) 3월 10일 공고
피야사콜 사콜사타야도른
공중보건부 장관



